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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산재피해 근로자 대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등 취소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9507 장해등급 결정 취소] 

 
근로자 김모씨(이하 원고)는 2012년 말에 장판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로울러에 

손이 딸려 들어가 정중신경 손상 등 손가락부터 손목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부상당한 손의 통증이 심하게 남았음에도 2014년 

10월에 치료종결 및 장해등급 12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부상부위에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이하 ‘추가상병’)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추가상병의 요양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치료종결 후 내린 장해등급 결

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통

해서 추가상병인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권고로 피고가 직권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

소하여 원고는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더 높은 등급의 장해등

급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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